
■ 수도법 시행규칙 [별표 7] <개정 2019. 12. 20.>

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(제23조 관련)

1. 일반검사
분 류 항 목 검 사 방 법

기초조사

준공연도,
배관도면

관련 도면·서류·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.

관 종류, 관경(관지름),
배관길이

관련 도면·서류·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.

문제점 조사
- 출수불량,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.
- 누수,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.
- 이용 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한다.

급수관
수질검사

시료 채취 방법
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
를 채취한다.

검사항목 및 기준

- 탁도: 1NTU 이하
- 수소이온농도: 5.8 이상 8.5 이하
- 색도: 5도 이하
- 철: 0.3㎎/L 이하
- 납: 0.01㎎/L 이하
- 구리: 1㎎/L 이하
- 아연: 3㎎/L 이하

2. 전문검사
분 류 항 목 검 사 방 법

현장
조사

수압 측정
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측정(화장
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)하되, 건물이 여러
동일 경우에는 각 동마다 측정한다.

내시경 관찰
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, 입상관(立上管), 건
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
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.

초음파 두께 측정
건물 안의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스케일
두께를 측정한다.

유속
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
서 유속을 측정한다.

유량
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
서 유량을 측정한다.

외부 부식 관찰
계량기 등에 연결된 급수 및 온수 배관, 밸브류 등의 외부
부식 상태를 관찰하여 검사한다.

비 고
1.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
칙」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「먹는물관리법」 제43조에 따라 지정된
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.
2.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(棟)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
다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
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
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.
3. 제2호의 전문검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
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하
여 실시할 수 있다.


